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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카드뉴스 전파(시간강사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해당 알림)

1. 관련 :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-2650( '19.7.30. )

2. 국민권익위원회에서「고등교육법」제14조의 개정으로 시간강사도 교원에 포함됨에 따

라 개정「고등교육법」의 시행일인 2019. 8. 1.부터 시간강사도「부정청탁 및 금품

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(이하 청탁금지법) 제2조제2호다목의 교직원에 해당

되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알려왔습니다.

3. 이에 해당 내용을 반영한 카드뉴스를 붙임과 같이 첨부드리오니 귀 기관(학교)에서

는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부패 청렴관련 교육에 반영 및 카드

뉴스 전파 등 협조 부탁드립니다.

붙임 1.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.

2. 시간강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카드뉴스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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